
보도자료

중앙자활센터, 보건복지부 선정 2018 

우수자활기업 지원 협약

- 일자리 창출, 수급자 지원, 사회공헌 분야에서
성과 창출한 우수자활기업 총 9개소 지원 협약 -

□ 중앙자활센터(원장 이병학)는 19일(수) 13시 용산 아이컨벤션홀에서

「2018 우수자활기업 지원 협약식」을 개최하여 우수자활기업 지원

협약 및 자활기업 경영관리지원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저소득 취

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공헌 성과가 우수한 사회적경제

기업의 모범사례로 육성하기 위해 2017년부터 우수자활기업을

선정·지원하고 있다.

○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 2018년 우수자활기업 선정 공모를

진행하였는데,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총 12개소 자활기업이 추천되었으며,

선정원칙 충족한 자활기업 대상으로 서류·면접 심사를 실시했다.

○ 심사 결과 ‘최우수 자활기업’ 1개소, 일자리 창출 분야 우수 4개소,

수급자 지원 분야 우수 2개소, 사회 공헌 분야 우수 2개소 ‘우수 자활

기업’ 9개소가 최종 선정되었다.

○ 이번에 선정된 2018 우수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우

수자활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와 함께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

비(최대 1억원) 지원을 중앙자활센터를 통하여 받게 된다.

* 분야별 우수 자활기업 9개소 중 전체 서류 심사 점수 및 면접 점수 합계가

가장 높은 상위 1개소를 ‘최우수 자활기업’으로 선정



□ 중앙자활센터의 이병학 원장은 “중앙자활센터는 창업예정 자활사업단

에 대한 체계적인 경영관리지원, 예비자활기업 지정을 통한 조기창업 지

원, 자활기업 공동작업장 설치지원 및 전국자활기업 육성 등을 추진 중

이다. 또한 앞으로도 자활기업 지원을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사

회적 경제 주체로서의 성장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저소득 취

약계층 자립에 늘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 중앙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5조의 2에 의거 설립된 재

단법인으로써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양한 사

업을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다.

문의) 중앙자활센터 자립기반팀 김창현 대리 02-3415-6932 /486speed@cssf.or.kr



붙임 1  2018 우수자활기업 선정 현황

□ 최우수 자활기업(1개소)

○ 한국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 (대표자: 김정태, 전라북도 전주시)

□ 분야별 우수 자활기업(8개소)

분야별 시도 시군구 자활기업명 대표자 명

일자리

창출

경기도 하남시 하남크린주식회사 전 난 순

전라남도 목포시 ㈜미항주거복지센터 양 의 열

경기도 성남시 푸른우리사회적협동조합 박 형 래

제주도 제주시 영농조합법인 제주다 강 석 수

수급자지

원

대구광역시 서구 행복하계협동조합 박 덕 환

경상남도 사천시 유)쓰임업 한 국 진

지역사회

공헌활동

강원도 태백시 ㈜미래건축 김 재 군

강원도 원주시 협동조합 허브이야기 오 인 숙

□ 분야별 우수 자활기업 심사 항목 및 지표

∙ 일자리 창출 분야 전체 유급근로자 고용 규모

∙ 수급자 지원 분야
수급자 고용 규모 및 유급근로자 대비 수급자 비율, 수급자 중

탈수급자 비율

∙ 사회공헌활동 분야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 금액 비율, 활동 사례 등

∙ 재정 자립 분야 지속기간, 2015년~2017년 평균 매출액 및 증가율



붙임 2  자활기업 현황

(자활기업의 정의) 2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사회적경제기업
* 자활공동체 → 자활기업 명칭 변경(ʼ12.8월)

□ 개요

○ (자활기업 수) 총 1,092개(‘17년12월 말 등록 기준)

○ (분야) 5대표준화사업(간병･청소･집수리･폐자원재활용･음식물재활용)에

전체 자활기업의 약 60% 분포

○ 자활기업창업수: (‘15) 151개 → (‘16) 138개 → (‘17) 69개, 자활정보시스템
등록기준

○ (지원내용) 국가･지자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위탁 및 자활기업

생산품 우선 구매, 한시적 인건비 지원 등

□ 자활기업 관련 정책

○ 복지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17.10) 및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18.7)에 따라 자활기업 육성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 활성화 대책에 의하면 자활기업을 2017년 1,100개에서 2022년까지

2,100개로 창업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자활기업 일자리를 11,000개

에서 31,500개로 확대할 예정으로 발표함

○ 자활기업의 원할한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 자활기업 인정서 발급,
자활기업 경영·관리지원단 운영을 하고 있음

○ 신용보증기금과 중앙기금 출연 협약을 통하여 자활기업이 대출을

할 때 최대 400억원까지 신용보증을 확대하도록 추진하고 있음



< 자활기업 일반 현황(’17년 말 기준) >

‣ (유형) 개인사업자 65%, 주식회사, 유한회사, 협동조합 순으로 총 1,092개 기업운영

‣ (지원) 수급자가 구성원의 1/3 이상기업에 사업자금 융자, 한시적 인건비 지원

‣ (업종) 청소(24%), 집수리(17%), 돌봄(15%) , 폐자원·음식물재활용 등

‣ (매출액) 총 2,399억원(기업당 2.2억원) 수준이나, 3개 전국기업의 매출액 1,615억원

(중복집계 825억원)을 제외하면 지역자활기업 1개소당 매출액은 1.3억원 수준

‣ (인건비) 합계 1,230억원, 기업당 97백만원 수준, 정부 인건비 지원*은 36억원(3% 미만)

* 한시적인건비: 자활기업고용수급자에시장형근로사업단인건비의100%(2년), 50%(이후3년) 지급

‣ (고용) 고용은 11,029명으로 기업당 10명 수준, 차상위 수급자 3,489명 고용 중

* 3개 전국기업이 5,685명 고용중(중복1936명)임을 감안할때기업당 6.9명 고용 수준으로영세

□ 자활기업의 유형

구 분 개 념 의 의 기업수
(참여자수)

지역자활기업
지역단위의자활사업추진을목적
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의 상호협
력으로 자활·자립 촉진

1,055개
(7,316명)

광역자활기업
광역단위의자활사업추진을목적
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2개이상의기초지자체의자활기
업이 연합 구성하여 기초 지자체
별 사업 추진의 제약 극복

34개
(1,153명)

전국자활기업
전국단위의자활사업추진을목적
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자
활기업

자활사업의 규모화를 통한 시장
경쟁력 확보

3개
(5,685명)



□ 지역자활기업의 고용 및 매출액 현황

구분 기업 수
(지원대상)

참여인원(명) 매출
(억원)계 수급자 차상위 기타 저소득 일반

’14년 1,2411) 8,5502) 2,727 1,953 - 3,870 -

’15년 1,339
(965)3) 7,776 1,754 958 4,666 398 1,512

’16년 1,1494) 7,629 1,865 5,764 1,7615)

’17년 1,0556) 7,316 1,875 756 82 4,603 1,602

참고

1) 전체 등록 자활기업
2) 자활기업정보시스템에 성과가 등록되지 않은 자활기업의 참여인원은 추계로
산정(1,241개 기준)

3) ’15년 지원대상 자활기업 수
4) ’16년 자활기업 실태조사 결과 1,760개소 중 폐업, 인정 취소 등 기관 제외
5) ’16년 자활정보시스템 등록기업 1,038개 중 사업성과 등록 기업 971개 기준
6) ’17년 자활정보시스템 등록기업 1,269개 중 성과등록 기업 기준

□ 자활기업 업종별 분포 현황

연도 계 간병
돌봄

청소
소독 집수리 폐자원

재활용
음식물
/도시락

서비스
/세차 기타

ʼ12 1,340 328
(24.5%)

294
(21.9%)

205
(15.3%)

91
(6.8%)

43
(3.2%)

19
(1.4%) 360(26.9%)

ʼ13 1,344 176
(13.1%)

305
(22.7%)

205
(15.3%)

77
(5.7%)

30
(2.2%)

23
(1.7%) 528(39.3%)

ʼ14 1,241 152
(12.2%)

298
(24.0%)

236
(19.0%)

64
(5.1%)

17
(1.4%)

58
(4.6%)

416(33.5%),
유통 185, 택배 64,
농축산 35 등

ʼ15 1,339 152
(11.4%)

293
(21.8%)

256
(19.1%)

58
(4.3%)

203
(15.1%)

104
(7.7%)

273(20.4%),
택배 85, 농축산 46,
제조업 33 등

ʼ16 1,149 151
(13.1%)

237
(20.6%)

152
(13.2%)

67
(5.8%)

129
(11.2%)

47
(4.1)
세차제
외

366(32.0%),
택배 63, 농축산 36,
제조업 62 등

ʼ17 1,055 144
(13.6%)

258
(24.5%)

184
(17.4%)

42
(4.0%)

98
(9.3%)

30
(2.8%)

299(28.3%)
배송 101, 제조업 73,
농축산 64,유통 40,

기타 21



□ 자활기업지원 일람표

구 분 지원내용 및 조건 재원

자활기업
창업자금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적립금의 60% 까지 사용가능
▪자활기업 전환 인원에 따라 금액 결정
※ 2/3이상(100%이내), 1/2이상(70%이내), 1/2미만(50%이내)
▪고가설비(1천만원 이상), 전세자금, 점포임대료 등을 센터명의로 등록, 관리

매출
적립금

사업자금
융자

▪자활기업 당 1억원 내 지원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고정금리 연 3.0% 이내에
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 이율

자활
기금

전세점포
임대

▪자활기업 당 2억원까지 지원
▪1년 또는 2년 단위 계약(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 고정금리 연 3.0% 이내

자활
기금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자활기업이 일반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사업자금과 기금
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간의 금리차이 보전(최대 5% 범위 내)

▪이차보전율 : 금융기관 대출이자율 – 기금 대여이자율

자활
기금

컨설팅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컨설팅 자부담금 지원
자활사업

활성화지원금
또는 자활기금

기계설비비 ▪인정 후 3년 이상 ʻ지원 대상 자활기업ʼ, 최대 5천만원 까지
▪단순 비품 구입 제외, 시설보강 및 인테리어 등 소모성 지원 한도(2천만원)

자활
기금시설보강비

한시적
인건비

▪(수급 참여자) 6개월 단위로(최대 5년)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기타수당 등(주차 월차수
당 및 실비) 지원
※ ~2년까지 : 100%, 2년~5년 : 50%

자활근로
사업비

▪(비수급 참여자) 인정 후 6개월 동안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기타수당 등(주차 월차수
당 및 실비) 지원

※ 초기 3개월 : 100%, 이후 3개월 : 50%

자활근로
사업단
수익
잉여금

▪(전문가) 6개월 단위(최대 5년)로 자활기업별 월 200만원 한도 내 지원(기업부담 4
대 보험료 포함)

자활기금

※ 제한조건 : ①자활기업 지원기간 내 신청가능 ②구성원 전체에 대해 지원 불가 ‒

광역 및
전국자활기
업 사업비

▪지원한도는 없으며, 전문가 사용(기업 당 3명 이내) 및 홍보 등 활성화를 위해 필요
한 사업 추진

자활기금

사업개발비
지원

▪지원한도는 없으며, 사업개발 및 홍보 등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추진
▪광역자활센터의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자활기금

우수자활
기업 지원

▪기능보강비, 자활기업 규모화, 공공기관 쇼핑몰 입점 지원 등
중앙자산
키움펀드

국 공유지
우선임대

▪자활기업의 작업장 등의 장소 마련을 위한 국 공유지 우선임대 지원

지자체
간접지원

사업우선
위탁

▪자활근로사업 또는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우선 위탁 지원

생산품
우선구매

▪자활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 용역(서비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우선구매
등 지원



붙임 3  자활근로사업 개요

□ 자활근로사업의 의의

○ 일반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직접 일자리를 제공, 자활역량을 높여 중장기적으로 취 창업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자활근로사업의 대상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자활근로사업의 유형

○ (시장진입형) 일정 금액 이상의 매출을 지속적으로 발생시켜 3년 내

일반시장 창업을 지향

○ (인턴 도우미형) 사회복지시설 일반 기업체 등에서 인턴 사원으로

근로하면서 취업을 유도

○ (사회서비스형)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에 참여하거나 시장진

입형을 준비하는 유형

○ (근로유지형)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가구 여건상 종일

근로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업무 강도가 낮은 자활일자리 제공

□ 운영방식(시장진입형 중심)

○ 청소, 집수리, 도시락 사업단 등 자활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기술을 습득, 경영기반을 다져 3년 후 일반시장으로 창업

- (참여자 지원) 자활사업단 지속 기간 동안 정부에서 인건비 지원,

3년 후 일반시장으로 창업해 나가는 경우 그 간 적립한 매출금을

창업자금으로 지원

- (운영 수행기관) 전국 249개 지역자활센터


